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10. 19.>

장애물의 차폐기준(제22조제1항제6호 관련)

1. 일반적인 기준

가.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서 기준장애물(법 제 4조제 6항에 따른 고시 또는

변경 고시 당시 법 제 4조제 3항제 3호의 2의 존치장애물 중 수목을 제외한 존

치장애물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전면 및

측면 방향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장애물의 정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하여 하방경사도가 10 분의 1인 경사면이 수

평표면 또는 원추표면과 만나는 경계면의 높이보다 낮은 건축물·구조물

나.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에서 기준장애물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

으로 건축물·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장애물 정상의 높이보다 낮은 건

축물·구조물

다. 진입표면에서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

서 60 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이하 "내측저변"이라 한다)으로부터 3천

미터 밖에서 기준장애물을 기준으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건축물·구조

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준장애물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건축물·구조물

2. 항공장애물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 세부 적용기준

가. 전이표면: 차폐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폐적용은 기준장애물의 정상에서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을 향한 선(이

하 "기준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전면·측면 및 후면의 구분은 기준장애물 정상에서 기준선의 좌측 및 우측으로

45 도 선을 그어 전면(그림 1 "A"), 측면 (그림 1 "C") 및 후면(그림 1 "B")으로

구분한다.

3) 차폐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가) 전면(그림 1 "A")은 기준장애물로부터 하방경사도 10 분의 1의 경사면이 수

평표면·원추표면 및 전이표면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

조).

나) 후면(그림 1 "B")은 기준장애물의 높이로 원추표면과 교차하거나 원추표면

의 끝부분까지 연장한 평면의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다) 측면(그림 1 "C")은 후면의 경계선에서 하방경사도 10 분의 1의 경사면이

수평표면·원추표면 및 전이표면의 연장면과 만나는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라)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그림 1 "E")은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경계선에서 상방경사도 7분의 1의 경사면(그림 1 "E")의 아랫부분으로

한다(표 1 참조).

<그림 1>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적용 평면도

<그림 2>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적용 측면도

<표 1> 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에서의 장애물 차폐

4) 철탑이나 산과 같이 기준장애물 정상이 구별되는 경우에는 전면과 측면의 기준

구분 명칭 경사도

A 전면 기준장애물 기준 하방 10 분의 1의 경사면

B 후면 기준장애물의 높이와 같은 평면

C 측면 후면의 경계선에서 하방 10 분의 1의 경사면

E

전이표면

또는

진입표면의

경계부분

기존의 전이표면이나 진입표면 외측에서 상방 7분의 1의

경사면



을 한 지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여러 지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차폐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 또는 별표

8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활주로에서 운용 중인

계기비행 항공기의 이착륙절차와 시계비행 항공기의 비행절차 운영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6) 차폐의 적용의 기준이 되는 기준장애물은 장애물 제한구역 내부에 존재해야 한

다.

다. 진입표면에 대한 차폐기준은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차

폐를 허용한다.

1)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에서 60 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으로부터 3천 미터 밖의 진입표면

2) 진입표면의 후면(기준장애물 정상에서 활주로를 향한 반대방향으로 기준선의

좌측 및 우측으로 45 도 선을 그어 기준장애물 정상의 높이와 같거나 낮은 면

을 말한다)

3) 기준장애물의 후면 방향으로 수평거리 152 미터 이내인 경우


